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17.(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7. 16.(수)

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여름철 성수기 맞아 올바른 탐방 문화 정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국립공원공단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 4,200여 명 투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

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

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

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

(19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 단속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4.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책임자 부  장 김종희 (033-769-9500)

환경협력처 담당자 계  장 권순혁 (033-769-9504)

     

http://www.korea.kr


붙임 1  관련 사진

설명: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설명: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단속



붙임 2  공원별 성수기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공원명 성수기 기간 투입인력
(연인원)

계 19개 공원 4,239명

지리산 2025. 7. 12. ~ 8. 18. 38일 450명

계룡산 2025. 7. 5. ~ 8. 17. 44일 352명

한려해상 2025. 7. 13. ~ 8. 18. 37일 180명

설악산 2025. 7. 13. ~ 8. 18. 37일 300명

속리산 2024. 7. 14. ~ 8. 31. 49일 210명

내장산 2024. 7. 13. ~ 8. 18. 37일 420명

가야산 2025. 7. 19. ~ 8. 24. 37일 160명

덕유산 2025. 7. 21. ~ 8. 17. 27일 60명

오대산 2025. 7. 13. ~ 8. 18. 37일 185명

주왕산 2025. 7. 19. ~ 8. 17. 30일 150명

태안해안 2025. 7. 5. ~ 8. 17. 44일 86명

다도해해상 2025. 7. 13. ~ 8. 18. 37일 145명

치악산 2025. 7. 19. ~ 8. 17. 30일 320명

월악산 2025. 7. 18. ~ 8. 17. 31일 209명

북한산 2025. 7. 12. ~ 8. 17. 37일 280명

월출산 2025. 7. 4. ~ 8. 24. 52일 208명

변산반도 2025. 7. 13. ~ 8. 18. 37일 96명

무등산 2025. 7. 12. ~ 8. 31. 51일 204명

태백산 2025. 7. 18. ~ 8. 24. 38일 224명

 ※ 경주, 소백산, 팔공산은 봄·가을 성수기에 해당



붙임 3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

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취사행위), 제11호(오물투기) 

또는 제12호(외래동물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

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20 30 50



붙임 4  최근 3년간 여름철 위반행위 적발 현황

구분 계 출입금지 불법주차 취사 흡연 야영 음주 오물투기 기타

합계

연중

합계 8,883 2,977 1,830 1,046 307 333 994 546 850

과태료 8,730 2,977 1,830 1,046 307 333 994 546 697

고발 153 - - - - - - - 153

7~8월

합계 2,405
(27.7%)

661
(22.2%)

741
(40.5%)

376
(35.9%)

105
(34.2%)

84
(25.2%)

77
(7.7%)

196
(35.9%)

165
(19.4%)

과태료 2,395 661 741 376 105 84 77 196 155

고발 10 - - - - - - - 10

’22년

연중

합계 3,238 1,208 513 329 217 211 329 22 409

과태료 3,028 1,208 513 329 217 211 329 22 354

고발 55 - - - - - - - 55

7~8월

합계 753
(23.3%)

261
(21.6%)

181
(35.3%)

99
(30.1%)

76
(35.0%)

53
(25.1%)

21
(6.4%)

2
(9.1%)

60
(14.7%)

과태료 750 261 181 99 76 53 21 2 57

고발 3 - - - - - - - 3

’23년

연중

합계 2,927 990 628 364 47 69 292 294 243

과태료 2,812 990 628 364 47 69 292 294 187

고발 56 - - - - - - - 56

7~8월

합계 900
(30.7%)

275
(27.8%)

260
(41.4%)

139
(38.2%)

18
(38.3%)

25
(36.2%)

19
(6.5%)

111
(37.8%)

53
(21.8%)

과태료 896 275 260 139 18 25 19 111 49

고발 4 - - - - - - - 4

’24년

연중

합계 2,718 779 689 353 43 53 373 230 198

과태료 2,676 779 689 353 43 53 373 230 156

고발 42 - - - - - - - 42

7~8월

합계 752
(27.7%)

125
(16.0%)

300
(43.5%)

138
(39.1%)

11
(26.2%)

6
(10.6%)

37
(9.8%)

83
(35.9%)

52
(26.3%)

과태료 749 125 300 138 11 6 37 83 49

고발 - - - - - - - - 3


